
■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[별지 제2호 서식]

강남구-     호 

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

1. 의료기관명：

2. 대  표  자：

3. 소  재  지：

4. 예방접종업무 위탁범위 :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업무
 

  귀 기관을 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, 
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｢예방접종업무 
위탁 의료기관｣으로 지정합니다.

2015년    월   일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남구청장 직인

210㎜×297㎜[보존용지 120g/㎡]


